
■ 전기사업법 시행령 [별표 5] <신설 2011.9.30>
손실보상의 산정기준(제50조 관련)

구분 사용기간 보상금액 산정기준
지상 

공간의 
사용

송전선로가 
존속하는 

기간까지 사용

  보상금액=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× 지상 
공간의 사용면적 × (입체이용저해율 + 추가보
정률)

한시적 사용   보상금액= 토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 평가가액 × 
지상 공간의 사용면적 × (입체이용저해율 + 추
가보정률)

지하 
공간의 
사용

송전선로가 
존속하는 

기간까지 사용

  보상금액=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× 지하 
공간의 사용면적 × 입체이용저해율

 비고
1. "입체이용저해율"이란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

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말한다.
2. "추가보정률"이란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

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.
3. "지상 공간의 사용면적"이란 법 제9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면적을 말하

며, "지하 공간의 사용면적"이란 법 제9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적을 말
한다.

4. "한시적 사용"이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송전
선로에 대하여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
인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가 계획된 경우를 말한다(법 제89조의2에 
따른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).

5. 토지의 가격(단위면적당 적정가격 및 단위면적당 사용료 평가가액을 말한
다), 입체이용저해율 및 추가보정률 등 손실보상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및 제68
조에 따라 평가한다.


